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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동주택의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방향 

- 저수조와 승강기를 중심으로 -

직산부영아파트 관리소장
김미영

1. 주거 현황 
∘ 2019년 기준 충청남도 도민들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 수 85만호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55.0%인 46만호, 단독주택비의 비율은 36.1%로 나타남

<표 1> 주거 유형별 현황 

구분

2019

주택 계(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

물내주택

충청남도 850,525 307,197 467,790 23,186 41,242 11,110

비율 　 36.1% 55.0% 2.7% 4.8% 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 건설된 아파트의 공급 연도별 현황은 15년 이하 아파트의 비율이 52.6%인 
24.5만호, 15년 이상은 47.5%인 22.1만호로 나타남

  - 노후도를 공급 기간별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6만호 34.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아파트가 15만호 33.5%, 15년 
이하 8.9만호 19.1%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아파트 노후 기간별 현황

구분 아파트 계(호)
10년

(~2011)

15년

(2005~2009)

20년

(2000~2004)

30년이상

(1999~)

충청남도 467,790 156,655 89,300 59,649 162,186

비율 100% 33.5% 19.1% 12.8% 34.7%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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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내 15년 이상(200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중 관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는 총 11.5만호로 총 아파트 호수 대비 24.8%를 차지하고 있음

  - 총 아파트 호수 대비 15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계룡시 1.4만호 
45.2%, 보령시 1.6만호 40.8%, 논산시 1.7만호 36.6%, 태안군 0.7만호 
36.2% 예산군 1.0만호 33.7%, 청양군 0.1만호 31.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아파트 물량으로 살펴보면 천안시 4.7만호, 아산시 1.5만호, 서산시 1.2만호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시군별 콘크리트 저수조 시설 아파트 노후 기간별 현황

구분

15년 이상(2005이전 준공) 아파트
총 아파트호수

(B)
비율(A/B)

동수 호수(A)

천안시 576 46,816 182,037 25.9%

공주시 52 3,727 18,074 20.6%

보령시 114 6,863 16,818 40.8%

아산시 128 15,159 90,957 16.7%

서산시 157 12,159 42,033 28.9%

논산시 68 6,425 17,565 36.6%

계룡시 75 6,376 14,099 45.2%

당진시 94 7,560 33,414 22.6%

금산군 9 528 4,946 10.7%

부여군 39 1,038 4,978 20.9%

서천군 8 798 3,699 21.6%

청양군 5 526 1,650 31.9%

홍성군 20 1,468 19,686 7.5%

예산군 35 3,528 10,484 33.7%

태안군 49 2,662 7,350 36.2%

계 1,435 115,911 467,790 24.8%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충남도 자료(저수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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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주요 시설 관리 현황
1) 콘크리트 저수조 관리 현황
∘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지표면 밑이나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등 대부분 콘크리트 저수조로, 청소나 유지·관리에 염두를 두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콘크리트 저수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공급되는 
수질의 오염 가능성이 있어 유지 보수와 관리가 필요함

∘ 충청남도 시군에 공급된 15년 이상된 아파트 11.5만호의 경우도 대부분 콘크
리트 저수조로 공급되어 있으며, 저수조 청소 적합여부, 수질검사 적합여부, 위
생상태 적합여부의 관리는 천안시만 적합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승강기 관리 현황
∘ 충청남도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3.2만대로 설치된 지 15년 미만 비율이 2.2만 

대인 70.7%, 15년 이상 된 비율이 0.9만 29.3%로 매년 정밀안전 기준인 15년 
이상 승강기 비율은 매년 1천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에 설치된 승강기 총 3.2만대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비율은 
1.8만대 57.8%로 나타남

  - 공동주택 내 승강기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산시 0.17만대 65.8%, 아산시 
0.36만대 61.2%, 천안시 0.76만대 59.9%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 비율은 총 570대 
3.1%로 나타남

  -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15년 이상 비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논산시 58
대 8.5%, 예산군 37대 8.4%, 공주시 42대 8.0%, 금산군 14대 7.9%, 계룡시 
28대 7.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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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승강기 설치 연도별 현황

 

구분 전국(대) 노후 대수(비율) 충남(대) 노후 대수(비율)

2002년 이전 153,452 15년 이상(2006~) 4,333 15년 이상(2006~)

2003 27,899 261,176

(35.6%)

1,097 9,382

(29.3%)
2004 30,376 1,337

2005 25,791 1,283

2006 23,658 1,332

2007 25,731 1,384

2008 26,737 15년 미만(2007~2020) 1,394 15년 미만(2007~2020)

2009 25,577
473,489

(61.8%)

1,237
22,634

(70.7%)
2010 25,012 1,273

2011 26,944 1,440

2012 29,054 1,476

2013 30,260 1,491

2014 34,914 1,637

2015 38,220 2,057

2016 45,122 2,378

2017 48,787 2,584

2018 50,510 2,100

2019 44,642 1,468

2020 21,979 715

계 734,665 734,665 32,016 32,016

  *자료: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index.do)

 <표 5> 시군별 노후승강기 현황(15년 이상)

구분
총 승강기 
대수(대)

(a) 

공동주택 
승강기(대)

(b)
비율(b/a)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대수(대)

(c)
비율(c/b)

천안시 12,730 7,628 59.9% 185 2.4%

공주시 1,186 525 44.3% 42 8.0%

보령시 1,146 553 48.3% 4 0.7%

아산시 5,898 3,612 61.2% 81 2.2%

서산시 2,637 1,735 65.8% 64 3.7%

논산시 1,226 680 55.5% 58 8.5%

계룡시 642 375 58.4% 28 7.5%

당진시 2,398 1,351 56.3% 20 1.5%

금산군 403 177 43.9% 14 7.9%

부여군 402 173 43.0% - 0.0%

서천군 445 188 42.2% - 0.0%

청양군 175 68 38.9% 1 1.5%

홍성군 1,252 670 53.5% 15 2.2%

예산군 832 440 52.9% 37 8.4%

태안군 644 324 50.3% 21 6.5%

충청남도 32,016 18,499 57.8% 570 3.1%

*자료: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index.do), 충남도 자료(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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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정밀안전검사는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 도입됨 
  - 2016년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에 1번 정기검사, 3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는 노후승강기로 분류해 6개월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 강화

승승강강기기  안안전전관관리리법법((제제3322조조  승승강강기기의의  안안전전검검사사))

1. 정기검사: 설치 검사 후 2년 마다 정기적 실시

2. 수시 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부품 교체 및 수리,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

3. 정밀안전검사: 

   -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그밖에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3. 공동주택 지원 정책과 사례
1)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정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충청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과 시행령의 사항을 규정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사용승인일로 15년이 경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 공동주택
  -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요

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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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으로, 다음 항목에 해

당하는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

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
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설치사업

∘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함

❚ 도내 시․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

∘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10~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천 만 원에서 5천 만 원 수준에서 

공용시설 보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천안시는 2020년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보수 보강 사업비를 지원함
  - 6개 아파트에 3천 만 원씩 보조금 지급함
∘ 태안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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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개 단지에 17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

로 지원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단지 내 주도로ㆍ가로수ㆍ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ㆍ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ㆍ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임
  - 지원범위는 6~2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1500만 원까지), 2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300세대 미만 3천만 원, 300세대 이상 5천만 
원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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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도내 시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군 지원사업 종류 지원규모 예산(천원) 선정방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단지당 3천만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자부담30%)

500,000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공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단지당 5천만원 이하
지원비율(100%) ⇨ 시설비

945,000 위원회 

보령시

홍보도장사업, CCTV 설치 등 총 9동 241,809천원 300,000
공모 후 위원회 심의 

선정
공용부분 보수,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
총 8동 68,859

아산시

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원, 공용시설 

보수, 저탄소 녹색사업 지원

단지당 50천원 이하
지원비율
(세대별 보조금 30~80%)

80,000

공모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사업당 1천5백만원이하 
  지원비율(보조금80%, 자부담
20%)

150,000

서산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단지당 6천만원 이하
지원비율[별표1 참조]

1,300,000
예산범위 내 신청 

금액 지원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단지당 1억원 이하
지원비율(자부담 없음)
(도비 50%, 시비 50%)

800,000
공모사업, 시장 자체 

선정위원회

논산시 10년이상 경과된 단지의 공용시설 지원 총사업비의 10%~80%지원 160,000 위원회

계룡시 공용시설물유지보수
단지당 3천만원이하 지원비율
(보조금50%,자부담50%)

 294,000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당진시
사용승인 10년 경과 노후 공동주

택 공용부분 개선사업 지원

단지당 2천5백만원 이하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80~95% 
보조

530,000
공모사업,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금산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단지당 3천만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 :자부담
30%)

625,000

금산군건축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부여군 방범용 CCTV설치 보조금 100% 300,000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단지당 3천만원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자부담30%)
54,846

지원사업 시행공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지당 3천만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 70%한도)

80,000
공모사업,시장군수
자체선정, 위원회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내 120,000 개나리아파트

예산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20세대미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18,000천원이하)

지원비율

(자담 10%, 보조금 90% ∼자담 

50%, 보조금 50%)

400,000
공모사업, 예산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태안군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
원

지원기준
- 6세대~2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이하(보조  80%, 자부담 20%)
- 20세대이상(30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300 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보조 70%, 자부담 30%)

430,000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충남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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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지역 공동주택 지원 사례

❚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 분야
는 시설별 노후도와 대상 아파트를 다르게 적용함

  - 단지 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에 한정)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공동주택관리법」 제2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
  -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 2회까지 

지원)
  -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 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

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지원 금액 3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 지원대상은 준공 된지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과「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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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의 개·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보수작업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 지원 비율 : 최초~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회~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회~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

❚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는 다음
과 같음.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지하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
  - 공동주택 부대시설물 중 자전거관련시설, 승강기, 폐기물·택배보관시설, 주차

장 증설, 지하주차장 캐노피, 옥상비상문(피난 계단문) 자동 개폐장치
  -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전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2천만원 초과

할 수 없다.)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보육시설의 용도변경 및 유

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및 전자투표 시스템설치비용
등)

∘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 이내이며,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 소규
모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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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방향

∘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필요함

<콘크리트 저수조 천안시 지원현황>
  - 콘크리트 저수조 관리는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콘크리트 저수조 지원 진행 현황>
∘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5.17.충남도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

차 본회의(2020.11.20. 천안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콘
크리트 저수조의 문제점을 알리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
해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음

∘ 이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247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중 25개소를 
수도 직결식으로 전환하거나 저수조를 철거하는 등 소규모지만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됨

<노후 승강기 지원 현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 관

리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타 지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요 시설인 승강기에 대한 지원책이 추진중임
  - 안양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함
  - 제주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에 대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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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 관리법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의 경우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수선비용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공동주택 지원 방향의 필요성> 
∘ 콘크리트 저수조의 경우 먹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국민, 도민, 시민, 주민이 최소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
는 원천으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위생상태 등의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노후주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외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한 시설인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함

∘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충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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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어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가 넘게 거주하고.. 

이제는 부의 상징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 주거 및 생활공간이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사적영역과 공공성 

이라는 공적개념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전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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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사무국장 배 장 환

1. 대한민국 공동주택 현황
- 대한민국은 국민 70%가 아파트에 거주할 만큼 대표적인 주거형태임
- 충청도의 경우 60%가 아파트 거주(총 835,752가구 중 453,830가구, 18

년 기준)
- 이는 일반 도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파트에서 걷는 지방세 세수(천안)의 경우

▲ 2017년 177,272건 약 920억 원
▲ 2018년 196,617건 약 1391억 원
▲ 2019년 201,046건 약 754억 원 등 3년간 약 3,710억 원임

- 이처럼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지방세를 아파트에 부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은 3년간 24억에 불과한 실정임

2. 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 
85조 제 1항)

-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제 85조 제 2항)

- 위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 85조 제 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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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임

3.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 승강기 검사는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실시하는 설치검사(완
성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부품 교체 및 수리,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

는 수시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

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
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가 있으며 안전검사 결과 이
상이 발견되면 합격이나 불합격, 조건부 합격 조치 등을 내림

- 정밀안전검사는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으며, 
2016년에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이전까지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왔음

- 이후 지난해 3월 전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장문 이탈사고, 승
강기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사고 등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
된 사고 유형들을 토대로 8가지 주요 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함

- 개정된 검사기준에 따라 최초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의 경우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장치 적용 시기는 종전의 완성검
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주택용 승
강기는 제외) 승강기로,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해 개정 기준에 따
라 개선해야 함

-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승강기부품 및 안전장치는 총 8가지로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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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 브레이크 시스템
▲ 자동구출운전수단 등이며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건물과 달리 3년의 유

예기간 둠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 또는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
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
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개정 규정에 맞
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밀안전검사까지 추가부품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조건부 합
격을 전제로 두 달 이내에 보완 기간을 부여, 그 기간 안에 수리를 완료
해야 하며 이후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
합격 처리돼 운행을 중지함

- 한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4. 국내 노후 승강기 현황

- 현재 국내 설치된 약 72만대의 승강기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약 24만 대(2017년 기준)로 전체 중 약 30%가 의무 안전검사 대상이거
나 교체 대상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경우 전면교체 주기를 1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
강기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해당 승강기의 교체주기를 검토·조정토록 하
고 있음

- 보통 20년 이상이 되면 전면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여건상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한계 수명이 다한 
부품·장치를 우선 교체 및 수선하면서 전면교체 주기를 연장하기도 하나 
승강기 검사제도가 강화되면서 노후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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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드는 비용은 승강기 1대당 약 10만~30만원. 
이와 별개로 부속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됨

- 승강기 한 대 교체 시 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안전장치의 
설치비용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그 비용이 적지 않음

-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전면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 수선유지를 위해 걷는 장충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도내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모두 89개 단지이며 
전체 승강기 32,016대 중 8,050대로 전체 25%를 차지함

- 이 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곳은 15개 단지에 이름
- 노후 승강기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5.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방안
- 현재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 승강기 안전

검사 기준강화로 인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를 계속 쓸 경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강화된 항목과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노후 승강기가 대규모로 교체 대상이 될 상황이라는 것임

- 이와 관련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는 참고할 만함
▲ 안양시, 고양시, 평택시, 성남시, 안산시, 서울노원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노후승강기 교체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 노원구는 사업비 총 10억 8,000만 원을 마련해 현장 당 최대 
4,500만 원을 승강기 교체에 지원함

▲ 고양시는 올해 공동주택 수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사업예산 
42억 7,300만 원 중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지원에 15억 원을 투입하
기로 결정함

▲ 안산시와 안양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곳들의 승강기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힘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전체 예산 3억 3,000만 원 중 승강기 교체 시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키로 함

▲ 제주시는 영세 공동주택에 대해 승강기 전면 교체 시 1,680~2,940만 원까지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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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주시의 경우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 지원 보조금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왔다. 첫해 1개소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4개소에 1억440만 원, 2019년엔 10개소에 1억8,934만 원을 
투입함

▲ 서귀포시는 공사비의 50%~70%까지 지급해주며 29세대 이하는 2,000
만 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노후 승
강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60%의 도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
을 위해 노후 승강기에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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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토론2>

신 동 희

천안시 주택과 주무관 

천안시 공동주택 저수조(먹는 물)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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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안안시시  공공동동주주택택  저저수수조조((먹먹는는  물물))  관관리리에에  관관하하여여

 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 2019년 12월 기준 천안시 주거유형별 시민 거주 비율(표1.참
조)에 따르면, 천안시민의 60.5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표표  11..  주주거거유유형형별별  천천안안시시민민  거거주주  비비율율>>

 

 ❍ 천안시 아파트 건축 설립연도별 비율(표2.참조)을 살펴보면 천안시 
아파트의 56.78%가 2005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표  22..  천천안안시시  아아파파트트  사사업업승승인인  연연도도별별  비비율율>>    

 ❍ 2011년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천안시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저수조이며, 노후화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하고 방수제 박리현상 

등으로 수돗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콘크리트 저수조는 철저하게 

유지‧보수 관리되어야 함으로,

행정구역
2019.12.기준

주택계(호) 단독주택(호) 아파트(호) 연립다세대(호) 기타(호) 비고

천안시 256,947 70,923 155,505 14,787 15,732

(백분율) 100% 27,60% 60.52% 5.76% 6.12%

행정구역
2020.11.기준

합계 1990년이전 1991-2000 2001-2005 2006-2015 2016-2020

사업승인
(수)

405 37 132 61 96 79

(백분율)
100% 9.13% 32.59% 15.06% 23.71% 19.51%

100% 56.78%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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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2020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사업(노후콘크리트저수
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사업  

 

공모분야 대상 사업 비고

공동주택관리지원
노후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

보강 사업-

3억원 - 총사업비의70%

(단지 별 3000만원 한도)  

 2.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및 지원제한
  가 지원대상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사용 단지 (107개 단지)
  나 지원제한 
    유사·중복사업 지원 제한
     (2020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및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

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다 유의사항 
    노후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동일사업내용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등 공용부분 시설보수 

지원 제한됨.
3. 지원신청 공동주택 현황(2020.11.30.기준)

연번 아파트명
접수금액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일성3차능수 30,000 40,400 70,400 

2 쌍용주공9단지1차 30,000 40,000 70,000 

3 직산부영 30,000 58,500 88,500 

4 일성2차버들 30,000 26,400 56,400 

5 일성3차능수2블럭 30,000 57,500 87,500 
6 월봉일성5차 30,000 60,860 90,860 

합계 180,000 283,660 46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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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노후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107개의 대상단지 중 의무관리 6개 
공동주택만 신청함.

❍ 10개 공동주택단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단지가 적어 그 원
인을 확인해 본 바「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유사·중
복사업지원 제한으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
년 이내 동일사업내용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등 공용부분 시설보
수 지원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미 신청 공동주택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으로,

❍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현재 3천만원 단일 지원에서 
공동주택의 규모를 감안하여 4천만원 ∼ 6천만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시책사업과 지원 금액 300만원 이하
의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천안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활성화 및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서 위와 같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충
청남도 차원의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 방안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라며,

❍ 각 시군에서도 공동주택의 노후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정책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등
을 개정 등을 통하여 220만 충남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
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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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토론3>

김 홍 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장

공동주택 저수조의 안정적 급수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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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동주주택택  저저수수조조의의  안안정정적적  급급수수  및및  수수질질관관리리를를  위위한한

정정책책제제언언

충남연구원

김 홍 수

1. 공공동동주주택택  저저수수조조  관관리리의의  문문제제점점

❍ 공동주택 저수조는 안정적 급수와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수도권 지역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여 지역 주

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상수 원수의 오염 및 수돗물 생산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급배수 과

정 및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수돗물의 2차 오염 문제 등으로 수

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저수조의 재질 및 구

조 등의 시설개선과 이들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

2. 저저수수조조  수수돗돗물물  관관리리  기기준준  및및  방방법법

❍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년 1

회 이상 수돗물 수질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과

의 접촉시간이 길수록 휘발성이 강한 잔류염소의 효율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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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에 수질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염소 

농도가 낮아지면 세균과 조류번식의 원인이 되어 각종 수인성질병 발

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수조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가급적 저수조 

내 체류시간을 5시간 이내로 조절해 평소보다 순환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오래된 옥내 노후관은 즉시 교체하고 가급적 외부공기와의 접

촉을 억제하는 등 잔류염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

력과 관심이 필요함

3. 저저수수조조  수수질질관관리리  방방안안  검검토토

❍ 과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저수조 급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배수지 유효용량을 1일 최대급수량의 1�시

간 이상을 표준으로 규정하였으나 배수시설의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수량적인 부분에서 저수조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저수조의 시설관리 방법 외 수돗물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이유가 낡은 배수

관과 물탱크를 거쳐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저수조 급수방식을 수질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수지 확충을 통한 직결급수 확대 및 물탱크 

철거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직직결결급급수수방방식식  전전환환  및및  사사업업비비  지지원원  필필요요

❍ 직결급수 방식은 고층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수돗물 급수방식을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 수돗물 각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옥상 물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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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온도 변화에 따른 수질 안전성 향상, 전력사용량 감소, 유

지관리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블록형 관망 체계)

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직결급수방식 도입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김해시 등에서 직결급수 

방식 전환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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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토론4>

박 철 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주택(아파트) 저수조·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 45 -

공공동동주주택택(아아파파트트) 저저수수조조··승승강강기기  안안전전관관리리에에  대대하하여여

충남연구원

박 철 희

[공공동동주주택택((아아파파트트))  저저수수조조  관관리리에에  대대해해]

  ❑❑  충충청청남남도도  공공동동주주택택((아아파파트트))  노노후후도도  현현황황  및및  추추세세

   ❍ 공동주택 증가와 함께 건축년도 증가로 공동주택의 

안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저수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동동주주택택  저저수수조조  관관리리

   ❍ 공동주택안전관리(급수시설 부분) 차원, 수도업에 의한 

수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 되고 있음

    - 공동주택안전관리(급수시설 부분) 차원 급수시설 관리는 

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p90, 104, 105), 진단 체크리스트 

제시하고 있음

     ❑❑  지지차차체체별별  저저수수조조  관관리리

   ❍ (광양시)공동저수조(물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공동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야 하

고 연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

   ❍ (단양군)단양읍 상진리 두진아파트를 비롯해 저수조를 설

치해 운영 중인 12개 공동주택에 대해 저수조 청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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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설치 및 유충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자에게 효율적인 관리 방법 및 

개선 사항을 전달1)

  ❑❑  공공동동주주택택((아아파파트트))  저저수수시시설설((지지하하저저수수조조,,  옥옥상상물물탱탱크크))  

관관리리에에  대대하하여여

   ❍ 저수조 위생점검 상의 기준 10개 항목 중 저수조와 관련된 

것을 5개 항목으로 50%를 차지함(1개 항목 저수조 주변 

환경, 4개 항목은 수질과 관련된 항목)

저수조 위생점검 상의 기준

조조사사사사항항 점점검검기기준준 적적부부
((○○ㆍㆍ××))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
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
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ㆍ통기
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
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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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의 관리는 저수조청소를 중심(저수조 청소 전문업체)

으로, 저수조의 상태, 수질 등을 검사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업체 선정시 기술자 보유 점수는 10점 밖에 되지 않음. 

저수조의 물적 상태(콘크리트 저수조 등)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 

입회 하에 체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업체 선정시 기술자(인력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인 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ㆍ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

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 관련학

과 졸업자로서 환경이F 수질관련 과목을 20학J 이상 이수K 사

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체크 항목이 적부(○·×)되어 있지만, 세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적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판단기준을 세분화하여 상태를 3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부(×)일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가 어려움. 단순 보수도장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검사를 회피하지는 않은지?

    - 충청남도 차원의 세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제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장기적 차원에서 스마트 저수조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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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동주주택택  승승강강기기  안안전전관관리리에에  대대해해]

   ≫ 노후 공동주택 증가와 연계되어 승강기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쟁점은 사고 관리를 위해 비용의 공공지원 가능 여부임.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부분에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임

   ≫ 법제처의 유권해석[별첨자료 참조]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원하되,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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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안건번호  법제처-19-0604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9. 12. 12.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안건명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

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

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전제함.)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

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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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76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

조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

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

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

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각

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9항, 같은 영 제14조제2항

제10호·제14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

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

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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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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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토론5>

윤 영 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충청남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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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충청청남남도도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관관리리방방안안

충충청청남남도도  건건축축도도시시과과

윤윤  영영  산산

Ⅰ  공공동동주주택택  현현황황

  □ 도도내내  공공동동주주택택  현현황황  ::  11,,222288단단지지((446622,,664466세세대대))

(단위: 단지)

합계(단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228 356 65 66 177 101 63 1g 123 46 20 24 14 57 61 37

※ 300세대 미만 677단지/ 300이상 1,000세대 미만 4g5단지 /1,000세대이상 66단지

□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현현황황  ((1155년년  이이상상))  ::  전전체체  단단지지의의  3333..3388%%  
(단위: 단지)

합계(단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410 70 33 31 33 35 24 2 58 29 9 10 3 29 32 12

Ⅱ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공공용용시시설설개개선선  지지원원  근근거거  및및  내내용용

    ㅇ ((관관련련근근거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조례」제5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 15시․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자체사업시행中 (서천군 미 시행)
   - ((지지원원대대상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ㅇ ((지지원원내내용용)) 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용용부부분분의의  유유지지ㆍㆍ보보수수비비용용  지지원원

< 지 원 내 용 >

◈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자전거보관대, 보�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공용부�의 유지·보수·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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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공공용용시시설설개개선선  지지원원  현현황황((최최근근  33년년))

 

구분 시군별 단지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2018

소계 720 360 360

천안 1개소 흡연부스설치 20 10 10

공주 8개소 아스콘포장, CCTV 설치 등 500 250 250

서산 1개소 단지 내 아스콘포장 200 100 100

2019

소계 122:0 645 645

공주 9개소 CCTV교체, 아스콘포장 등 450 225 225

서산 4개소 놀이터바닥보수, 아스콘포장등 420 210 210

아산 4개소 외벽도장, 오수관 수리 등 250 125 125

당진 7개소 외벽보수, 휴게시설 조성 등 170 85 85

2020

소계 12550 775 775

천안 6개소 노후 콘크리트저수조개선 300 150 150

공주 3개소 놀이터 바닥 포장, CCTV교체 등 120 60 60

서산 11개소 아스콘포장, 외벽도@ 등 1,100 550 550

당진 2개소 옥상방수, 아스콘 포장 30 15 15

ㅇ 노노후후공공동동주주택택  콘콘크크리리트트  저저수수조조  현현황황

   -  ((현현황황)) 도내 공동주택 1,228단지 중 콘크리트 저수조는 323개소로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271개소

    (단i: 개소)

합계(개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71 103 16 15 28 22 17 8 23 6 1 4 2 2 13 11

※ ‘19년 12월 콘트리트 저수조 323개소 수FG사� 전수 실시한 결과 전 단지가

수LM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사업 지원 현황

    ․‘20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도비 150백만원 지원, 천안 6개단지 사업추진

ㅇ 1155년년  이이상상  된된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승승강강기기  현현황황 

   -  ((현현황황))  도내 15년 이상 노후 된 승강기를 보유한 공공동동주주택택은은  8899개개  단단지지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89 29 4 2 9 11 6 2 4 3 - - 1 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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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관리리)) 공동주택 승강기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월  11회회  이이상상  

자자체체점점검검  및및  정정기기적적인인  안안전전검검사사를를  실실시시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결함이 발생한 부품의 교체 등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 있음

Ⅲ  노노후후  공공동동주주택택  관관리리  문문제제점점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  문문제제점점    

  ㅇ 공공동동주주택택의의  장장기기수수선선충충당당금금  과과소소  적적립립으으로로  인인한한  교교체체비비용용이이  부부족족

      (기존단지 필요적립금액 1,197원 대비 현재 적립수준 96원)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 관리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지원 

사업 등의 지원금으로 공사를 진행((자자기기부부담담  회회피피))

ㅇ 기기존존  공공동동주주택택  중중  노노후후  된된  연연립립  및및  다다세세대대  주주택택과과의의  형형평평성성  

   - 15년 이상 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 대두

 ㅇ 지지방방재재정정의의  한한계계

   - 공동주택은‘13년 556단지에서’20년 1,228단지로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노후시설개선 지원 대상 공동주택 증가 → 지지방방재재정정  부부담담   

 

 □ 개선방안

  ㅇ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컨설팅(공동주택단지 → 지자체 → 센터)

  ㅇ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독

   -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한계가 있는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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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내 시군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2020년 기준)

시군 지원사업 종류 지원규모 예산(천원) 선정방식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단지당 30,000천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자부담30%) 500,000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공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단지당 50,000천원 이하
지원비율(100%) ⇨ 시설비 945,000 위원회 

보령시

홍보도장사업, CCTV 설치 등 총 9동 241,809천원 300,000
공모 후 위원회 

심의 선정
공용부분 보수,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
총 8동 68,859

아산시

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원, 공용

시설 보수, 저탄소 녹색사업 지원

단지당 50천원 이하
지원비율
(세대별 보조금 30~80%)

80,000

공모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

리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사업당 1천5백만원이하 
  지원비율(보조금80%, 자부담20%) 150,000

서산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단지당 6천만원 이하
지원비율[별표1 참조] 1,300,000

예산범위 내 신청 

금액 지원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
단지당 1억원 이하
지원비율(자부담 없음)
(도비 50%, 시비 50%)

800,000
공모사업, 시장 

자체 선정위원회

논산시
10년이상 경과된 단지의 공용

시설 지원
총사업비의 10%~80%지원 160,000 위원회

계룡시 공용시설물유지보수
단지당 3천만원이하 지원비율
(보조금50%,자부담50%)  294,000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당진시

사용승인 10년 경과 노후 공

동주택 공용부분 개선사업 지

원

단지당 2천5백만원 이하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80~95% 보
조

530,000
공모사업,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금산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단지당 30,000천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자부담30%) 625,000

금산군건축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부여군 방범용 CCTV설치 보조금 100% 300,000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단지당 30,000천원이하

지원비율(보조금70%자부담30%)
54,846

지원사업 시행공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지당 30,000천원 이하
지원비율(보조금 70%한도) 80,000

공모사업,시장군수
자체선정, 위원회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내 120,000 개나리아파트

예산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20세대미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18,000천원이하)

지원비율

(자담 10%, 보조금 90% ∼자담 50%, 

보조금 50%)

400,000

공모사업, 예산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

원회

태안군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지원기준
- 6세대~20세대 미만 15,000천원 이하  
  (보조  80%, 자부담 20%)
- 20세대이상(300세대 미만 30,000천원   
  이하, 300 세대 이상 50,000천원 이하)  
  (보조 70%, 자부담 30%)

430,000 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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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천안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지원사업 현황 

연
번 아파트명 도로명

주소
사용
검사일

연락처
(FAX) 세대수

교부신청금액(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일성3차
능수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25(쌍용동)

　 574-2297
(571-0686) 　 30,000 39,850 69,850 

2
쌍용주공
9단지
1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5 1998-04-28 574-6414 1080 30,000 39,740 69,740 

3 직산
부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
1998-04-24 581-1432 854 30,000 72,410 102,410 

4 일성2차
버들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6 1994-11-02 571-4391

(571-4391) 159 업체
선정중 　 　

5
일성3차

능수 
2블럭

천안시 서북구 
쌍용18길 
36(쌍용동)

1994-12-09 571-2298
(571-2294) 247

교부
신청
예정

　 　

6 월봉
일성5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20-16 1999-05-04 577-2297

(577-2298) 765 30,000 54,700 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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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내 15년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 

건물명 건물주소 시도/시군구 운행층수 설치일자

한진타운아파트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2 충남/금산군 19 1994.08.01

금산대화아파트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2길 30 충남/금산군 15 1995.06.01

부국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97번길 6 (취암동) 충남/논산시 15 1991.06.01

논산대화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251번길 28 (취암동) 충남/논산시 10 1991.06.01

강경보성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27번길 52 충남/논산시 15 1993.06.01

논산내동동신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48-6 (내동) 충남/논산시 12 1993.08.01

공주청실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51 (웅진동) 충남/공주시 10 1993.08.01

한아름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3-8 (신관동) 충남/공주시 15 1994.06.01

논산아주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8 (내동) 충남/논산시 12 1994.08.01

엄사동아아파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10 충남/계룡시 14 1994.08.01

웅천세아아파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24 (웅천 
세아아파트) 충남/보령시 10 1994.12.26

새뜸현대3차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72 (신관동) 충남/공주시 15 1995.06.01

논산강산부영아파트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28 (강산동) 충남/논산시 15 1995.06.01

엄사비사벌아파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43 충남/계룡시 15 1995.06.01

동진비둘기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길 34 충남/공주시 13 1995.06.01

성주세아아파트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심원계곡로 10 충남/보령시 10 1995.11.06

삼보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사직단길 13 
(삼보아파트) 충남/태안군 9 1989.06.01

당진신성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2-10 (읍내동) 충남/당진시 12 1990.06.01

극동맨션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12길 12 (동문동) 충남/서산시 8 1991.06.01

태안대림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61-30 
(대림아파트) 충남/태안군 13 1991.06.01

온양신정맨션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36 (모종동) 충남/아산시 10 1991.06.01

예산평화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0 충남/예산군 10 1991.06.01

예산서오2차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50-13 충남/예산군 15 1992.06.01

양우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6번길 9-6 (권곡동) 충남/아산시 11 1992.06.01

신천무궁화아파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286  
(신천무궁화아파트) 충남/홍성군 9 1992.06.01

예산충일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67 충남/예산군 14 1992.06.01

온양라이프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2 (모종동, 
라이프타운) 충남/아산시 9 1992.06.01

홍성태영아파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80번길 43 충남/홍성군 18 1992.06.01

대산풍림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839-7 
(풍림아파트) 충남/서산시 15 1993.04.07

죽성동삼성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67 (죽성동, 죽성동 
삼성아파트) 충남/서산시 15 1993.06.01

신성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 
(신성아파트) 충남/예산군 15 1993.06.01

대산삼호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061 충남/서산시 15 1993.06.01

온정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20 (온천동) 충남/아산시 10 1993.06.01

청천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22-14 충남/예산군 9 1993.06.01

광천거성2차아파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59번길 21-27 충남/홍성군 8 1993.08.01

신양성호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7-3 
(예산성호아파트) 충남/예산군 7 1993.08.01

합덕무궁화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합덕교동2길 24-20 
(신천무궁화아파트) 충남/당진시 13 199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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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신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7 (읍내동, 
대림동신아파트) 충남/서산시 15 1994.06.01

영진훼미리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07 (동문동) 충남/서산시 13 1994.06.01

동신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31 (읍내동) 충남/서산시 15 1994.08.01

신례원현대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현대아파트) 충남/예산군 16 1994.08.08

홍성대우아파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72번길 41 
(대우아파트) 충남/홍성군 17 1994.10.27

현대오일뱅크사원아파
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26 충남/서산시 12 1994.11.08

초원설화타운2차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669 (좌부동, 
초원설화타운2단지) 충남/아산시 8 1995.06.01

태안한주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36 충남/태안군 15 1995.06.01

태안초원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61-28 
(초원아파트) 충남/태안군 12 1995.06.01

초원설화타운3차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665 
(좌부동，초원아파트) 충남/아산시 8 1995.06.01

평화2차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8-10 충남/예산군 20 1995.06.01

신한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충남/아산시 6 1995.06.01

서산부영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19 (읍내동) 충남/서산시 15 1995.06.01

한미금강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13 
(신창한미아파트) 충남/아산시 10 1995.06.01

동진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충남/당진시 15 1995.09.26

온양벽산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3-10 (실옥동, 
벽산아파트) 충남/아산시 24 1995.11.08

태안신동아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진벌로 34-3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충남/태안군 15 1995.12.02

신부극동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원3길 34 (신부동) 충남/천안시 13 1990.06.01

구성쌍용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95-14 
(구성동，쌍용아파트) 충남/천안시 10 1990.12.28

우성6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2길 6 (원성동) 충남/천안시 6 1991.06.01

직산한도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24 충남/천안시 15 1992.04.01

한도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39-10 (성정동) 충남/천안시 13 1992.06.01

일성1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13 (쌍용동) 충남/천안시 15 1992.06.01

성환중앙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480 충남/천안시 15 1992.06.01

신세계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86 
(신세계) 충남/천안시 14 1993.06.01

천안활림1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12 (성정동) 충남/천안시 15 1993.08.01

조승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2길 29-12 
(신당동) 충남/천안시 15 1993.08.01

진성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52-9 
(진성아파트) 충남/천안시 11 1993.08.01

중앙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58 (신부동) 충남/천안시 8 1994.03.23

천안대우타워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 23 
(쌍용동，대우타워아파트) 충남/천안시 17 1994.06.01

일성버들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6 충남/천안시 20 1994.08.01

성거백승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6 
(성거백승아파트) 충남/천안시 18 1994.08.01

활림2차목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14 (성정동) 충남/천안시 18 1994.08.01

신성2차은하수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1길 16 
(쌍용동，쌍용신성아파트) 충남/천안시 11 1994.08.01

시영2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8길 69 (쌍용동) 충남/천안시 13 1994.09.15

두정동우성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7길 36 (두정동) 충남/천안시 15 1995.06.01

대림한숲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6길 12 (신부동) 충남/천안시 15 1995.06.01

대림한내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31 (신부동) 충남/천안시 13 1995.06.01

아트빌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65 (다가동) 충남/천안시 15 1995.06.01

성남태영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9-20 충남/천안시 12 1995.06.01

청호6차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8-41 충남/천안시 14 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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